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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0호        2010.  8.  3(화) 포항시보

����례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년  8월  3일

포항시 조례 제1011호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생활공감정책 시민제안의 발굴 등) ① 시장은 생활공감정책(우리시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시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

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시민 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시민 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시민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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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신  설)

    

  

제12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8조의2(생활공감정책 시민제안의 발굴 등) 

① 시장은 생활공감정책(우리시 시

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

하면 시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

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이

하 같다)에 대한 시민제안이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

정책에 관한 시민제안을 발굴 하여

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시

민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

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

청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통

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1. 개정이유

    우리시가 실제 필요로 하는 제안을 보다 많이 받기 위해 제안방식을 보완하고 

‘08년부터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시행해오고 있는 생활 공감 정책 관련 제안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생활공감정책 시민제안의 운영근거 마련 (안 제8조의2)

    나. 제안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요청 절차 신설.(안 제12조제2항)

 

����칙

포항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년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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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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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

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

청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통

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1. 개정이유

    우리시가 실제 필요로 하는 제안을 보다 많이 받기 위해 제안방식을 보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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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포항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년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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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규칙 제 532호

포항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포항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 중 슈퍼마켓, 편의점등으로 매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조제1항과 제2항의 영업장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는 7일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휴무일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신청방법 등 중요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와 해당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생 략)

  ② (생 략)

  1. (생략)

    가. ~ 마. (생 략)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

합 소매업 중 슈퍼마켓은 165제

곱미터 편의점 등은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

매점포

    사. ~ 아. (생 략)

  2. ~ 4. (생 략)

  ③ (생 략)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① ~ ③ (생 략)

  ④ 제3조의제1항과 제2항의 영업장

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단, 제3조제1항의 소매인과 제2항1호 

라목의 건축물 1층에 있는 소매인 신

청 점포의 출입문이 보도와 접해 있

는 경우 바목의 소매인과는 25m 이

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기간)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 공고 기간은 7일로 한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

합 소매업 중 슈퍼마켓, 편의점

등 으로 매장 면적이 100제곱

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사. ~ 아.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조제1항과 제2항의 영업장소간 

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는 7일 이상으

로 한다. 이 경우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

신･구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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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3조제1항과 제2항의 영업장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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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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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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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휴

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

로 만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신청방

법 등 중요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

와 해당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 한

다.

1. 개정이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소매인 지정기준)을 폐지하고 각 지

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 시행

토록 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포항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으나,

   ◦ 담배소매인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소매인과 구내소매인간의 거리 제

한 기준 신규제정(25m)과 면적기준 강화(슈퍼마켓100㎡→165㎡)로 기존 

장소의 업주변경에 따른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할 경우 소매인지

정이 되지 않아 사인간의 거래시 손실이 발생하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거리제한 및 면적기준의 개정을 통해 기존 

소매업소 영업권의 연속성 보장과 시민의 재산권의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슈퍼마켓의 매장면적 기준을 종전기준으로 완화하여 슈퍼마켓 기존 담배

소매인 영업권 보호(안 제3조)

       -  슈퍼마켓 면적 165제곱미터 ⇒ 100제곱미터

   ◦ 일반소매인과 구내소매인 간의 거리제한을 폐지하여 기존 담배소매인 영

업장 양도ㆍ양수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 제외 피해예방(안 제4조)

   ◦ 소매인 지정신청 에 관한 공고기간 및 방법 등을 명시(안 제5조)

�����시

  포항 도시관리계획(용산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년  7월  28일 

포항시 고시 제2010-68호

포항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

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것으로 공동주택 건립에 대한 계획적 개

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ㅇ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을 작성･고시

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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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포항 오천․용산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
67번지 일원

291,260 증)748 292,008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변    경    사    유

변경 －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
67번지 일원

292,008
 가구 및 획지별 편입면적 산정착오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조정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

     1) 세분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계 291,260 증) 748 292,008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17,880 증) 748 118,628 40.6

제3종일반주거지역 160,740 - 160,740 55.1

자 연 녹 지 지 역 12,640 - 12,640 4.3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

111-3번지 
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가구 및 획지별 편입면적 산정
착오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
역 면적변경

4,180 300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8 25 보조간
선도로

7,650 광로2-3 구평리 구역계 일반
도로

－
경고

제93-92호
(1993.3.16)

사업부지내
628m

기정 중로 1 오1 20
집산
도로 280 대로 3-18 중로 2-27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27 15 보조간
선도로

1,480 대로 3-18 대로3-18 일반
도로

－
경고

제93-92호
(1993.3.16)

　

기정 중로 2 오1 15
집산
도로

320 대로 3-18 중로 2-27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2 오2 15
집산
도로

210 중로2-오3 소로1-4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오3 15 집산
도로

156 대로3-18 중로 2-27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오4 15
집산
도로 189 대로3-18 중로 2-27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1 4 10 국지
도로

169 중로 3-오1
문덕리152-14

중로 2-27
문덕리1188-
238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8 8 국지
도로

95
대로 3-18
문덕리1188-
235

소로 2-12
문덕리161-28

일반
도로

포항고
제93-279호
(1993.11.24)

기정 소로 2 12 8
국지
도로

184 소로 1-2 중로2-오1
일 반
도로

－
포항고

제93-279호
(1993.11.24)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가) 도로

    (다) 주차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 )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오1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

용산천변 2,000 - 2,000
제2종일반
주거지역

    (라) 녹 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 )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오1 녹  지 완충녹지 광로 2-2
호선변 7,300 - 7,300

제2종일반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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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오천․용산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
67번지 일원

291,260 증)748 292,008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변    경    사    유

변경 －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
67번지 일원

292,008
 가구 및 획지별 편입면적 산정착오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조정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

     1) 세분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계 291,260 증) 748 292,008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17,880 증) 748 118,628 40.6

제3종일반주거지역 160,740 - 160,740 55.1

자 연 녹 지 지 역 12,640 - 12,640 4.3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

111-3번지 
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가구 및 획지별 편입면적 산정
착오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
역 면적변경

4,180 300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8 25 보조간
선도로

7,650 광로2-3 구평리 구역계 일반
도로

－
경고

제93-92호
(1993.3.16)

사업부지내
628m

기정 중로 1 오1 20
집산
도로 280 대로 3-18 중로 2-27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27 15 보조간
선도로

1,480 대로 3-18 대로3-18 일반
도로

－
경고

제93-92호
(1993.3.16)

　

기정 중로 2 오1 15
집산
도로

320 대로 3-18 중로 2-27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2 오2 15
집산
도로

210 중로2-오3 소로1-4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오3 15 집산
도로

156 대로3-18 중로 2-27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오4 15
집산
도로 189 대로3-18 중로 2-27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1 4 10 국지
도로

169 중로 3-오1
문덕리152-14

중로 2-27
문덕리1188-
238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8 8 국지
도로

95
대로 3-18
문덕리1188-
235

소로 2-12
문덕리161-28

일반
도로

포항고
제93-279호
(1993.11.24)

기정 소로 2 12 8
국지
도로

184 소로 1-2 중로2-오1
일 반
도로

－
포항고

제93-279호
(1993.11.24)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가) 도로

    (다) 주차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 )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오1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

용산천변 2,000 - 2,000
제2종일반
주거지역

    (라) 녹 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 )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오1 녹  지 완충녹지 광로 2-2
호선변 7,300 - 7,300

제2종일반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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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공 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 )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4,660 - 14,660

기정 97 문덕10공원
어린이
공  원

문덕리
161-180일원

5,100 - 5,100
제2종일반
주거지역

기정 99 용산1공원
어린이
공  원

용산리
360-11일원

2,040 - 2,040
제2종일반
주거지역

기정 100 용산공원
어린이
공  원

용산리
44-5일원

1,520 - 1,520
제2종일반
주거지역

기정 오1 용산공원 소공원
용산리
84일원

6,000 - 6,000
제2종일반
주거지역

    (사) 학 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 )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39,670 감) 239 39,431

기정 46 초등학교
용  산

초등학교
용산리

360-11일원
13,200 - 13,200

제2종일반
주거지역

기정 42 중 학 교
용  산
중학교

오천읍
용산리

11,730 감) 239 11,491
포항고제93-171호
(1993. 7.26)

제2종일반
주거지역

기정 43 고등학교
용  산

고등학교
오천읍
용산리

14,740 - 14,740
포항고제93-92호
(1993. 3.16)

제2종일반
주거지역

    (사) 학교시설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42 중 학 교
면적변경

(A=11,730㎡→11,491㎡)
가구 및 획지별 편입면적 산정착오에 따
른 용산중학교 면적변경

    (아) 하 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
분

위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
일

비고
기 정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오1 용산천 소하천 문덕
1188-1

용산
360-12

중로1-
오1호선 0.42 20 8,537

제2종
일반주
거지역

가 구
도 면
번 호
(획지)

면 적
(㎡)

획 지 계 획
비 고

위   치 면적(㎡)

합 계 -
기정291,260

-
기정291,260

-
변경292,008 변경292,008

1 1-1 5,100 문덕리 161-180번지 일원 5,100 어린이공원/부대시설

2 2-1 27,450 문덕리 1188-236번지 일원 27,450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3

3-1
기정26,470

변경26,231

문덕리 152-4번지 일원
기정11,730

중학교
변경11,491

3-2 문덕리 152-3번지 일원 14,740 고등학교

4 4-1 13,610 문덕리 1188-241번지 일원 13,610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5
5-1

15,240
용산리 360-11번지 일원 13,200 초등학교

5-2 용산리 360-11번지 일원 2,040 어린이공원/부대시설

6 6-1
기정46,643

용산리 360-13번지 일원
기정46,643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변경46,261 변경46,261

7

7-1

기정78,870

변경79,000

용산리 67번지 일원
 기정69,350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변경69,480

7-2 용산리 44-5번지 일원 1,520 어린이공원/부대시설

7-3 용산리 84번지 일원 6,000 소공원/부대시설

7-4 용산리 111-13번지 일원 2,000 주차장/부대시설

녹     지 7,300 용산리 300-2번지 일원 7,300 -

하     천 8,537 중로 1-오1호선 변 8,537 -

도     로
기정62,040

문덕리 1188-611번지 일원
기정62,040

-

변경63,279 변경63,279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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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공 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 )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4,660 - 14,660

기정 97 문덕10공원
어린이
공  원

문덕리
161-180일원

5,100 - 5,100
제2종일반
주거지역

기정 99 용산1공원
어린이
공  원

용산리
360-11일원

2,040 - 2,040
제2종일반
주거지역

기정 100 용산공원
어린이
공  원

용산리
44-5일원

1,520 - 1,520
제2종일반
주거지역

기정 오1 용산공원 소공원
용산리
84일원

6,000 - 6,000
제2종일반
주거지역

    (사) 학 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 )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39,670 감) 239 39,431

기정 46 초등학교
용  산

초등학교
용산리

360-11일원
13,200 - 13,200

제2종일반
주거지역

기정 42 중 학 교
용  산
중학교

오천읍
용산리

11,730 감) 239 11,491
포항고제93-171호
(1993. 7.26)

제2종일반
주거지역

기정 43 고등학교
용  산

고등학교
오천읍
용산리

14,740 - 14,740
포항고제93-92호
(1993. 3.16)

제2종일반
주거지역

    (사) 학교시설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42 중 학 교
면적변경

(A=11,730㎡→11,491㎡)
가구 및 획지별 편입면적 산정착오에 따
른 용산중학교 면적변경

    (아) 하 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
분

위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
일

비고
기 정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오1 용산천 소하천 문덕
1188-1

용산
360-12

중로1-
오1호선 0.42 20 8,537

제2종
일반주
거지역

가 구
도 면
번 호
(획지)

면 적
(㎡)

획 지 계 획
비 고

위   치 면적(㎡)

합 계 -
기정291,260

-
기정291,260

-
변경292,008 변경292,008

1 1-1 5,100 문덕리 161-180번지 일원 5,100 어린이공원/부대시설

2 2-1 27,450 문덕리 1188-236번지 일원 27,450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3

3-1
기정26,470

변경26,231

문덕리 152-4번지 일원
기정11,730

중학교
변경11,491

3-2 문덕리 152-3번지 일원 14,740 고등학교

4 4-1 13,610 문덕리 1188-241번지 일원 13,610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5
5-1

15,240
용산리 360-11번지 일원 13,200 초등학교

5-2 용산리 360-11번지 일원 2,040 어린이공원/부대시설

6 6-1
기정46,643

용산리 360-13번지 일원
기정46,643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변경46,261 변경46,261

7

7-1

기정78,870

변경79,000

용산리 67번지 일원
 기정69,350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변경69,480

7-2 용산리 44-5번지 일원 1,520 어린이공원/부대시설

7-3 용산리 84번지 일원 6,000 소공원/부대시설

7-4 용산리 111-13번지 일원 2,000 주차장/부대시설

녹     지 7,300 용산리 300-2번지 일원 7,300 -

하     천 8,537 중로 1-오1호선 변 8,537 -

도     로
기정62,040

문덕리 1188-611번지 일원
기정62,040

-

변경63,279 변경63,279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 14 -

제790호        2010.  8.  3(화) 포항시보

가 구
도 면 번 호 ( 획 지 )

위    치
면  적
(㎡)

구 분 계획내용

1
1-1

(문덕리 161-180 
일원)

5,100

▪ 용도
지정용도 ∙어린이공원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5% 이하

▪ 용적률 ∙60%이하

▪ 높  이 ∙3층 이하

▪ 배  치 -

▪ 형  태 -

▪ 색  채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권장

2

2-1

(문덕리 1188-236 

일원)

27,450

▪ 용도
지정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50% 이하

▪ 용적률 ∙300%이하

▪ 높  이 ∙30층 이하

▪ 배  치 ∙일조량, 통풍 등을 감안하여 남향배치 권
장

▪ 형  태 ∙공동주택 : 탑상형, 판상형
∙부대복리시설 : 지붕형

▪ 색  채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권장

3

3-1

(문덕리 152-4 

일원)

기정11,730

▪ 용도
지정용도 ∙학교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30% 이하

▪ 용적률 ∙250%이하

변경11,491

▪ 높  이 ∙5층  이하

▪ 배  치 -

▪ 형  태 -

▪ 색  채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권장

3-2

(문덕리 152-3 

일원) 

14,740

▪ 용도
지정용도 ∙학교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30% 이하

▪ 용적률 ∙250%이하

▪ 높  이 ∙5층  이하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가 구

도 면 번 호 ( 획 지 )
위    치

면  적
(㎡)

구 분 계획내용

▪ 배  치 -

▪ 형  태 -

▪ 색  채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권장

4
4-1

(문덕리 1188-241 일원)
13,610

▪ 용도
지정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250%이하

▪ 높  이 ∙15층 이하

▪ 배  치 ∙일조량, 통풍 등을 감안하여 남향배치 권장

▪ 형  태 ∙공동주택 : 탑상형, 판상형
∙부대복리시설 : 지붕형

▪ 색  채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권장

5

5-1

(용산리 360-11번지 일원
13,200

▪용도

지정용도 ∙학교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권장

5-2

(용산리 360-11번지 

일원)

2,040

▪용도

지정용도 ∙어린이공원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 이하

▪공원시설부지면적 ∙60%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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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
도 면 번 호 ( 획 지 )

위    치
면  적
(㎡)

구 분 계획내용

1
1-1

(문덕리 161-180 
일원)

5,100

▪ 용도
지정용도 ∙어린이공원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5% 이하

▪ 용적률 ∙60%이하

▪ 높  이 ∙3층 이하

▪ 배  치 -

▪ 형  태 -

▪ 색  채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권장

2

2-1

(문덕리 1188-236 

일원)

27,450

▪ 용도
지정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50% 이하

▪ 용적률 ∙300%이하

▪ 높  이 ∙30층 이하

▪ 배  치 ∙일조량, 통풍 등을 감안하여 남향배치 권
장

▪ 형  태 ∙공동주택 : 탑상형, 판상형
∙부대복리시설 : 지붕형

▪ 색  채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권장

3

3-1

(문덕리 152-4 

일원)

기정11,730

▪ 용도
지정용도 ∙학교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30% 이하

▪ 용적률 ∙250%이하

변경11,491

▪ 높  이 ∙5층  이하

▪ 배  치 -

▪ 형  태 -

▪ 색  채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권장

3-2

(문덕리 152-3 

일원) 

14,740

▪ 용도
지정용도 ∙학교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30% 이하

▪ 용적률 ∙250%이하

▪ 높  이 ∙5층  이하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가 구

도 면 번 호 ( 획 지 )
위    치

면  적
(㎡)

구 분 계획내용

▪ 배  치 -

▪ 형  태 -

▪ 색  채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권장

4
4-1

(문덕리 1188-241 일원)
13,610

▪ 용도
지정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250%이하

▪ 높  이 ∙15층 이하

▪ 배  치 ∙일조량, 통풍 등을 감안하여 남향배치 권장

▪ 형  태 ∙공동주택 : 탑상형, 판상형
∙부대복리시설 : 지붕형

▪ 색  채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권장

5

5-1

(용산리 360-11번지 일원
13,200

▪용도

지정용도 ∙학교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권장

5-2

(용산리 360-11번지 

일원)

2,040

▪용도

지정용도 ∙어린이공원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 이하

▪공원시설부지면적 ∙60%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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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
도 면 번 호 ( 획 지 )

위    치
면  적
(㎡)

구 분 계획내용

6
6-1

(용산리 360-13번지 일원)

기정46,643

▪용도
지정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이하

▪높  이 ∙30층 이하

변경46,261

▪배  치 ∙일조량, 통풍 등을 감안하여 남향배치 권장

▪형  태 ∙공동주택 : 탑상형, 판상형
∙부대복리시설 : 지붕형

▪색  채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권장

7

7-1

(용산리 67번지 일원)

기정69,350

▪용도
지정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이하

변경69,480

▪높  이 ∙30층 이하

▪배  치 ∙일조량, 통풍 등을 감안하여 남향배치 권장

▪형  태 ∙공동주택 : 탑상형, 판상형
∙부대복리시설 : 지붕형

▪색  채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권장

7-2

(용산리 44-5번지 일원)
1,520

▪용도

지정용

도
∙어린이공원 및 부대시설

불허용

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 이하

▪공원시설부지면적 ∙60%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권장

7-3

(용산리 84번지 일원)
6,000

▪용도

지정용

도
∙소공원 및 부대시설

불허용

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 이하

가 구
도 면 번 호 ( 획 지 )

위    치
면  적
(㎡)

구 분 계획내용

▪공원시설부지면적 ∙60%이하

▪높  이 ∙3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권장

7-4

(용산리111-13번지 일원)
2,000

▪용도

지정용

도
∙주차장 및 부대시설

불허용

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 이하

▪용적률 ∙60%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권장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주차장

 • 공동주택 내 주차장의 지하화로 단지내보행 및 녹지공간 
최대한 확보

 • 공동주택내주차장의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
27조1항의규정에 의함

구     분 적 용 기 준 계   획    목   표

건  축
한계선

 ▪ 획지계획선과 동일하게 적용  ▪ 획지계획선과 동일하게 적용

      6)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가)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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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
도 면 번 호 ( 획 지 )

위    치
면  적
(㎡)

구 분 계획내용

6
6-1

(용산리 360-13번지 일원)

기정46,643

▪용도
지정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이하

▪높  이 ∙30층 이하

변경46,261

▪배  치 ∙일조량, 통풍 등을 감안하여 남향배치 권장

▪형  태 ∙공동주택 : 탑상형, 판상형
∙부대복리시설 : 지붕형

▪색  채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권장

7

7-1

(용산리 67번지 일원)

기정69,350

▪용도
지정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이하

변경69,480

▪높  이 ∙30층 이하

▪배  치 ∙일조량, 통풍 등을 감안하여 남향배치 권장

▪형  태 ∙공동주택 : 탑상형, 판상형
∙부대복리시설 : 지붕형

▪색  채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권장

7-2

(용산리 44-5번지 일원)
1,520

▪용도

지정용

도
∙어린이공원 및 부대시설

불허용

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 이하

▪공원시설부지면적 ∙60%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권장

7-3

(용산리 84번지 일원)
6,000

▪용도

지정용

도
∙소공원 및 부대시설

불허용

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 이하

가 구
도 면 번 호 ( 획 지 )

위    치
면  적
(㎡)

구 분 계획내용

▪공원시설부지면적 ∙60%이하

▪높  이 ∙3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권장

7-4

(용산리111-13번지 일원)
2,000

▪용도

지정용

도
∙주차장 및 부대시설

불허용

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 이하

▪용적률 ∙60%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권장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주차장

 • 공동주택 내 주차장의 지하화로 단지내보행 및 녹지공간 
최대한 확보

 • 공동주택내주차장의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
27조1항의규정에 의함

구     분 적 용 기 준 계   획    목   표

건  축
한계선

 ▪ 획지계획선과 동일하게 적용  ▪ 획지계획선과 동일하게 적용

      6)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가)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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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행동선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보행동선

 • 보행동선과 녹지공간의 유기적인 연결체계를 확보

 •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평면적 분리를 통한 안정성을 확보

 • 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보행동선 상에 주민공동시설

과 어린이놀이터 등을 연계하여 계획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054-270-3466)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

니다.

  포항시 고시 제2010 - 69호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포항 도시계획시설(소로1-1호선)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  7.  29  .   

  1. 사업 시행지 :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588-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시설-소로1류1호선)

     - 명 칭 : 소로1류1호선(국도7호선~체육시설간) 개설공사.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 포항시 북구 송라면 대전리 산208번지

     - 성 명 : 영우개발(주) 대표이사 김도균

  4. 사업의 시행면적 및 규모

     - 도로개설 L=773m, B=10m, A=9,352㎡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 당초 2009. 6. 22 ~ 2010. 7. 31

     - 변경 2009. 6. 22 ~ 2011. 7.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

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변경없음

     

  ※ 관계 서류 및 도면등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상세한 상세한 내용은 포항시 도시계획과(☏054-270-34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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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행동선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보행동선

 • 보행동선과 녹지공간의 유기적인 연결체계를 확보

 •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평면적 분리를 통한 안정성을 확보

 • 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보행동선 상에 주민공동시설

과 어린이놀이터 등을 연계하여 계획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054-270-3466)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

니다.

  포항시 고시 제2010 - 69호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포항 도시계획시설(소로1-1호선)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  7.  29  .   

  1. 사업 시행지 :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588-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시설-소로1류1호선)

     - 명 칭 : 소로1류1호선(국도7호선~체육시설간) 개설공사.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 포항시 북구 송라면 대전리 산208번지

     - 성 명 : 영우개발(주) 대표이사 김도균

  4. 사업의 시행면적 및 규모

     - 도로개설 L=773m, B=10m, A=9,352㎡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 당초 2009. 6. 22 ~ 2010. 7. 31

     - 변경 2009. 6. 22 ~ 2011. 7.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

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변경없음

     

  ※ 관계 서류 및 도면등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상세한 상세한 내용은 포항시 도시계획과(☏054-270-34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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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고시 제2010 - 70호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포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

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  7.  29 .  

  1. 사업시행지 : 포항시 남구 송라면 대전리 산20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 명 칭 : 포항골프장(오션힐스포항컨트리클럽)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대전리 산208번지

    - 성 명 : 영우개발(주) 대표이사 김도균

  4. 사업계획 내용

사업명 위  치 사업내용
시행기간

사업시행자
당초 변경

포항도시계획시
설(체육시설-포
항골프장)사업

포항시 북구
송라면 대전리 

산208번지 
일원

  부지면적 : 
1,349,089㎡(27홀)

  건축면적 : 4,904.94㎡  
  건축연면적 : 7,297.6㎡

2007.04.24
~

2010.07.31

2007.04.24
~

2011.07.31

영우개발(주)
대표이사
김도균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변경사항 없음

  6.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변경사항 없음

  ※ 관계 편입토지조서, 도면등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054-270-34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고시 제2010 -71 호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포항 도시계획시설(공영차고지)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86조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  7. 30 .   

  1. 사업 시행지 :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188-41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영차고지

    - 명 칭 :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번지 포항시장

    - 포항시 남구 호동 산29번지 영남에너지서비스(주) 조성대

  4. 사업계획 내용

사 업 명 �  치 사 업 내 용 시행�� 사업시행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188-414번지 일원

ㅇ 부지면적 : 10,967㎡
 -건축면적 : 1,233.5㎡  
 -건축연면적 : 1,818.9㎡

실시계획인가일~
2010.12.31

포항시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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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고시 제2010 - 70호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포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

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  7.  29 .  

  1. 사업시행지 : 포항시 남구 송라면 대전리 산20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 명 칭 : 포항골프장(오션힐스포항컨트리클럽)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대전리 산208번지

    - 성 명 : 영우개발(주) 대표이사 김도균

  4. 사업계획 내용

사업명 위  치 사업내용
시행기간

사업시행자
당초 변경

포항도시계획시
설(체육시설-포
항골프장)사업

포항시 북구
송라면 대전리 

산208번지 
일원

  부지면적 : 
1,349,089㎡(27홀)

  건축면적 : 4,904.94㎡  
  건축연면적 : 7,297.6㎡

2007.04.24
~

2010.07.31

2007.04.24
~

2011.07.31

영우개발(주)
대표이사
김도균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변경사항 없음

  6.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변경사항 없음

  ※ 관계 편입토지조서, 도면등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054-270-34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고시 제2010 -71 호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포항 도시계획시설(공영차고지)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86조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  7. 30 .   

  1. 사업 시행지 :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188-41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영차고지

    - 명 칭 :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번지 포항시장

    - 포항시 남구 호동 산29번지 영남에너지서비스(주) 조성대

  4. 사업계획 내용

사 업 명 �  치 사 업 내 용 시행�� 사업시행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188-414번지 일원

ㅇ 부지면적 : 10,967㎡
 -건축면적 : 1,233.5㎡  
 -건축연면적 : 1,818.9㎡

실시계획인가일~
2010.12.31

포항시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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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련

토지소재지 지목 지 적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 고
번
호

리 지번 (㎡) (㎡)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문덕 1089 답 149 149 포항시

2 문덕 1090-1 천 281 281 포항시

3 문덕 1190-2 답 1,960 1,960 포항시

4 문덕 1090-3 천 340 340 포항시

5 문덕 1097-2 답 559 373 포항시

6 문덕 1188-414 천 555 555 포항시

7 문덕 1188-415 천 1,678 1,678 포항시

8 문덕 1188-416 천 693 693 경상북도

9 문덕 1188-417 천 790 790 경상북도

10 문덕 1188-418 천 1,047 1,022
포항시 남구 해도동 

33-70
박점연

11 문덕 1188-419 천 846 846 포항시

12 문덕 1188-420 천 796 796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859-2 미광전
원1차 라동 302호

조문자

13 문덕 1188-421 천 2,911 8 포항시

14 문덕 1188-422 천 449 79 포항시

15 문덕 1188-656 천 933 933 포항시

16 문덕 1188-659 천 299 299 경상북도

17 문덕 1243 도 258 64
국(농림

부)

18 문덕 1244 구 598 101
국(농림

부)

(포항시 남구 오천읍)

  

  ※ 관계 편입토지조서, 도면등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및 교통행정과에 비치하여 일반

인에게  보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054-270-36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 용 분 야 채용등급 인 원 담  당  업  무

국제통상협력
시간제

“가”급
1명

▪국제통상 협력 및 교섭에 관한 업무
▪국제회의, 국제도시와의 협력, 교류 업무
▪중국 물동량 및 중국, 일본 관광객 유치 업무

국제교류 및 
통역(영어)

전임
“다”급

1명
▪해외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추진 및 발굴
▪국제관계, 국제통상, 경제학 등 관련분야 연구 업무
▪외국인 방문 등 행사관련 통․번역 지원 업무

사진․영상물
전임

“라”급
1명

▪시정홍보 영상물․사진 촬영
▪홍보사진, 영상자료 보관 및 관리 등

 �����고

포항시인사위원회공고 제2010-7호

포항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공고

 

  2010년도 포항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항시인사위원회위원장

2010년 7월 27일

1. 채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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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련

토지소재지 지목 지 적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 고
번
호

리 지번 (㎡) (㎡)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문덕 1089 답 149 149 포항시

2 문덕 1090-1 천 281 281 포항시

3 문덕 1190-2 답 1,960 1,960 포항시

4 문덕 1090-3 천 340 340 포항시

5 문덕 1097-2 답 559 373 포항시

6 문덕 1188-414 천 555 555 포항시

7 문덕 1188-415 천 1,678 1,678 포항시

8 문덕 1188-416 천 693 693 경상북도

9 문덕 1188-417 천 790 790 경상북도

10 문덕 1188-418 천 1,047 1,022
포항시 남구 해도동 

33-70
박점연

11 문덕 1188-419 천 846 846 포항시

12 문덕 1188-420 천 796 796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859-2 미광전
원1차 라동 302호

조문자

13 문덕 1188-421 천 2,911 8 포항시

14 문덕 1188-422 천 449 79 포항시

15 문덕 1188-656 천 933 933 포항시

16 문덕 1188-659 천 299 299 경상북도

17 문덕 1243 도 258 64
국(농림

부)

18 문덕 1244 구 598 101
국(농림

부)

(포항시 남구 오천읍)

  

  ※ 관계 편입토지조서, 도면등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및 교통행정과에 비치하여 일반

인에게  보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054-270-36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 용 분 야 채용등급 인 원 담  당  업  무

국제통상협력
시간제

“가”급
1명

▪국제통상 협력 및 교섭에 관한 업무
▪국제회의, 국제도시와의 협력, 교류 업무
▪중국 물동량 및 중국, 일본 관광객 유치 업무

국제교류 및 
통역(영어)

전임
“다”급

1명
▪해외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추진 및 발굴
▪국제관계, 국제통상, 경제학 등 관련분야 연구 업무
▪외국인 방문 등 행사관련 통․번역 지원 업무

사진․영상물
전임

“라”급
1명

▪시정홍보 영상물․사진 촬영
▪홍보사진, 영상자료 보관 및 관리 등

 �����고

포항시인사위원회공고 제2010-7호

포항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공고

 

  2010년도 포항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항시인사위원회위원장

2010년 7월 27일

1. 채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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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자    격    기    준

국제통상협력
(시간제“가”급)

▪국제통상, 국제협력, 관광객 및 투자유치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이상 관련업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국제통상, 국제협력, 관광객 및 투자유치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이상 관련업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국제통상, 국제협력, 관광객 및 투자유치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이상 관련업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국제통상협력
(시간제“가”급)

▪학사학위 취득 후 9년이상 국제통상, 국제협력, 관광객 및 투자
  유치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경력이 있는 자
▪ 12년 이상 국제통상, 국제협력, 관광객 및 투자유치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국제통상, 국제협력,
  관광객 및 투자유치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해외공관에서 국제통상 및 국제협력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자 우대
▪그 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타 요구되는 능력
     - 일어, 영어, 중국어 등 언어권별 전문가와 1 : 1 회화를 통해
      어학평가를 실시하여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 평가
   ※ 어학능력 증빙서류 사본첨부
     - 영어(TOEFL, TOEIC, TEPS 등 시험성적표)
     - 일어(JPT, JLPT 등 시험성적표)
     - 중국어(HSK 등 시험성적표)

국제교류 및 
통역(영어)

(전임“다”급)

▪국제교류, 국제관계, 영어권 통역과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국제교류, 국제관계, 영어권 통역과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국제교류, 국제관계, 통역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7년 이상 국제교류, 국제관계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영어 동시통역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자
▪ 7급 또는 7급 상당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그 밖에 위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
   ※ 기타 요구되는 능력
     - 영어권별 전문가와 1 : 1 회화를 통해 어학능력을 평가하여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
   ※ 어학능력 증빙서류 사본첨부
     - 영어(TOEFL, TOEIC, TEPS 등 시험성적표)

2. 채용 (자격) 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항목의 

요건을 갖춘 자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기    준

사진․영상물
(전임“라”급)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5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채용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연령 및 거주지

  ❍ 연  령  :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 제한 없음

4. 채용 (계약) 기간

  ❍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업무실적에 따라 총5년 범위내 연장 가능)

5.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자가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6. 응시원서 접수

  ❍ 접 수 기 간  :  2010. 8. 5(목) ~ 8. 9(월) 18:00까지 (토․일요일 제외)

  ❍ 원서 접수처  :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인사담당 ☎ 054-270-2081)

  ❍ 접 수 방 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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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자    격    기    준

국제통상협력
(시간제“가”급)

▪국제통상, 국제협력, 관광객 및 투자유치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이상 관련업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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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국제협력, 관광객 및 투자유치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이상 관련업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국제통상협력
(시간제“가”급)

▪학사학위 취득 후 9년이상 국제통상, 국제협력, 관광객 및 투자
  유치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경력이 있는 자
▪ 12년 이상 국제통상, 국제협력, 관광객 및 투자유치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국제통상, 국제협력,
  관광객 및 투자유치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해외공관에서 국제통상 및 국제협력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자 우대
▪그 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타 요구되는 능력
     - 일어, 영어, 중국어 등 언어권별 전문가와 1 : 1 회화를 통해
      어학평가를 실시하여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 평가
   ※ 어학능력 증빙서류 사본첨부
     - 영어(TOEFL, TOEIC, TEPS 등 시험성적표)
     - 일어(JPT, JLPT 등 시험성적표)
     - 중국어(HSK 등 시험성적표)

국제교류 및 
통역(영어)

(전임“다”급)

▪국제교류, 국제관계, 영어권 통역과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국제교류, 국제관계, 영어권 통역과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국제교류, 국제관계, 통역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7년 이상 국제교류, 국제관계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영어 동시통역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자
▪ 7급 또는 7급 상당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그 밖에 위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
   ※ 기타 요구되는 능력
     - 영어권별 전문가와 1 : 1 회화를 통해 어학능력을 평가하여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
   ※ 어학능력 증빙서류 사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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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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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6. 응시원서 접수

  ❍ 접 수 기 간  :  2010. 8. 5(목) ~ 8. 9(월) 18:00까지 (토․일요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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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험일정

  ❍ 서류합격자 발표  :  2010. 8. 13 (금), 포항시홈페이지 또는 개별통보

  ❍ 면접시험 일시 : 2010.  8. 20 (금), 포항시홈페이지 또는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10.  8. 25(수), 포항시홈페이지 또는 개별통보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붙임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 × 4㎝) 2매

     ▪ 응시수수료 : 10,000원(가 급), 7,000원(다 급), 5,000원(라급) 상당의 포항시

                   수입증지 부착

  ❍ 이력서 1부 (학력, 자격, 경력, 상훈 등 연도별 활동경력 구체적 기재)

  ❍ 자기소개서 1부 (A4용지 2매 이내)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통 (최근 5년이내 전․출입 사항 및 남자는 군 경력사항 기재된 것)

  ❍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자격(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9. 보수 및 복무

  ❍ 연    봉

     ▪ 국제통상협력 분야 (시간제“가”급) :  37,790천원

     ▪ 국제교류 및 통역 분야 (전임“다”급) :  31,167천원

     ▪ 사진․영상물 분야 (전임“라”급) :  27,462천원

  ❍ 수    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별도 수당 지급

  ❍ 근무시간  : 전 임 (주 40시간), 시간제 (주 35시간)

  ❍ 복    무  : 기타 복무는『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등을 준용

10. 응시자 주의사항

  ❍ 응시원서는 공고문의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시작 30분전까지 면접시험장에 참석하여 등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

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인사담당(☎ 054-270-2081)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은 포항시홈페이지( 

www.ipohang.org )에 공고 또는 개별통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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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험일정

  ❍ 서류합격자 발표  :  2010. 8. 13 (금), 포항시홈페이지 또는 개별통보

  ❍ 면접시험 일시 : 2010.  8. 20 (금), 포항시홈페이지 또는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10.  8. 25(수), 포항시홈페이지 또는 개별통보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붙임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 × 4㎝) 2매

     ▪ 응시수수료 : 10,000원(가 급), 7,000원(다 급), 5,000원(라급) 상당의 포항시

                   수입증지 부착

  ❍ 이력서 1부 (학력, 자격, 경력, 상훈 등 연도별 활동경력 구체적 기재)

  ❍ 자기소개서 1부 (A4용지 2매 이내)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통 (최근 5년이내 전․출입 사항 및 남자는 군 경력사항 기재된 것)

  ❍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자격(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9. 보수 및 복무

  ❍ 연    봉

     ▪ 국제통상협력 분야 (시간제“가”급) :  37,790천원

     ▪ 국제교류 및 통역 분야 (전임“다”급) :  31,167천원

     ▪ 사진․영상물 분야 (전임“라”급) :  27,462천원

  ❍ 수    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별도 수당 지급

  ❍ 근무시간  : 전 임 (주 40시간), 시간제 (주 35시간)

  ❍ 복    무  : 기타 복무는『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등을 준용

10. 응시자 주의사항

  ❍ 응시원서는 공고문의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시작 30분전까지 면접시험장에 참석하여 등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

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인사담당(☎ 054-270-2081)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은 포항시홈페이지( 

www.ipohang.org )에 공고 또는 개별통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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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원  서

     포항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

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응시번호 응시분야  
사 진  (1)

6개월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성명
 (한 글) 주민등록

번    호

-

 (한 자)

주소
                                       (전  화)

                                       (휴대폰)

학

력

부 터 까 지 학 교 명 전 공 학 과 학 위 명

자격

면허

취득일자 종   별
병

역

군 별 계 급 복무기간 미필사유

주

요

경

력

기   간 직 장 명 직   위 담  당  업  무

포항시수입증지

가급 10,000원

다급  7,000원

라급  5,000원

     귀 시의 (            )분야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010 년   8 월     일

                      출 원 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

시

표

성

명

한 글 ※응시번호  
사 진 (2)

위와 동일사진

(3cm×4cm)

한 자 응시분야  

주민등록번호  -

2010 년   8 월    일
            포항시인사위원회위원장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① 응시분야 : 공고문을 참고하여 "응시분야" 를 기재

  ② 전    화 : 상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휴대폰 등)

  ③ 학   력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이상) 졸업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전공학과와 

학위명을 정확히 기재 (기타 재학･수료 등의 경우는 별도 구분 기재)

  ④ 주요경력 : 당해분야 경력증명서 제출한 경력만 인정

  ⑤ ※표시가 되어 있는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음

  ⑥ 수입증지란에는 10,000원(가급), 7,000원(다급), 5,000원(라급) 상당의 포항시 수입 

증지를 첨부(수입증지는 포항시청 1층 민원실에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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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응시번호 응시분야  
사 진  (1)

6개월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성명
 (한 글) 주민등록

번    호

-

 (한 자)

주소
                                       (전  화)

                                       (휴대폰)

학

력

부 터 까 지 학 교 명 전 공 학 과 학 위 명

자격

면허

취득일자 종   별
병

역

군 별 계 급 복무기간 미필사유

주

요

경

력

기   간 직 장 명 직   위 담  당  업  무

포항시수입증지

가급 10,000원

다급  7,000원

라급  5,000원

     귀 시의 (            )분야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010 년   8 월     일

                      출 원 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

시

표

성

명

한 글 ※응시번호  
사 진 (2)

위와 동일사진

(3cm×4cm)

한 자 응시분야  

주민등록번호  -

2010 년   8 월    일
            포항시인사위원회위원장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① 응시분야 : 공고문을 참고하여 "응시분야" 를 기재

  ② 전    화 : 상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휴대폰 등)

  ③ 학   력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이상) 졸업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전공학과와 

학위명을 정확히 기재 (기타 재학･수료 등의 경우는 별도 구분 기재)

  ④ 주요경력 : 당해분야 경력증명서 제출한 경력만 인정

  ⑤ ※표시가 되어 있는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음

  ⑥ 수입증지란에는 10,000원(가급), 7,000원(다급), 5,000원(라급) 상당의 포항시 수입 

증지를 첨부(수입증지는 포항시청 1층 민원실에서 판매)



- 30 -

제790호        2010.  8.  3(화) 포항시보

�   진

(3 × 4cm)

이      력      서

�    명             
� � � � � 호

� 

  ���일         �    �    일� (�    세)

�      소   

   �  �  일 � �  �  � � � 항 �  �  청



- 31 -

제790호        2010.  8.  3(화) 포항시보

�   진

(3 × 4cm)

이      력      서

�    명             
� � � � � 호

� 

  ���일         �    �    일� (�    세)

�      소   

   �  �  일 � �  �  � � � 항 �  �  청



- 32 -

제790호        2010.  8.  3(화) 포항시보

자 기 소 개 서

  � ��분�  �  

  � 성    명  �  

    

     2���.   �.      .

                                       작성자             (서명 또는 인)

 ※ 작성요령(예)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좌우명, 군복무,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향후 업무수행 계획, 특기사항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성    명 주        소 과태료부과금액 위반내역 비  고

김 도 영
포항시 북구 장성동 1403-7
산매화마을501호

170,000원 불법벽보게첨

박 재 우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10리 366-6
웰리치 303호

136,000원 불법벽보게첨

박 재 우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10리 366-6
웰리치 303호

68,000원 불법벽보게첨

포항시 공고 제2010 - 733호

 과태료 부과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5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

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

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

고) 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 7. 28.

1. 공고제목 :  과태료부과통지서 공시송달

2. 처분원인 : 불법유동광고물(벽보) 게첨

3. 공고대상 : 

4. 공고기간 : 2010. 7. 28 ∼ 8. 11(15일간)

5. 게시장소 : 포항시청,구청, 읍면동 게시판 및 시보, 인테넷 홈페이지

6. 문의사항 : 포항시청 테라노바팀 광고물담당 (tel. 054-270-2363)

※ 공고기간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위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

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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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고 제2010 - 733호

 과태료 부과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5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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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 7. 28.

1. 공고제목 :  과태료부과통지서 공시송달

2. 처분원인 : 불법유동광고물(벽보) 게첨

3. 공고대상 : 

4. 공고기간 : 2010. 7. 28 ∼ 8. 11(15일간)

5. 게시장소 : 포항시청,구청, 읍면동 게시판 및 시보, 인테넷 홈페이지

6. 문의사항 : 포항시청 테라노바팀 광고물담당 (tel. 054-270-2363)

※ 공고기간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위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

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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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고 제2010-736호

주식매각 신고사항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및 시행령 제27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일만 포항

시의회 의원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년 7월 28일

공개목록

소  속 포항시의회 직  위(직급 등) 시의원 성  명 김일만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보유주식 수

본    인 천일건설 11,625 매각       58,125
2010.07.1

5
매수인
(성영이)

면허번호 포 항 시  양 식 어 업 면 허  제 50호

어업의 종 류
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어 류 등 양 식 어 업

어
업
권
자

주   소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176번지

성   명 류 웅 대 외 1 명

주민등록번호 4 6 0 5 0 8 - 1 * * * * * *

어업면허기간 2 0 0 9 .  1 1 . 0 5 .～ 2 0 1 9 .  1 1 .  0 4 .

어장위치와 구역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리 지선

처분 내역 어 업 권  포 기  ( 2 . 0 h a )

처분 년 월 일 2 0 1 0 .  8 .  2 .

면허번호 포 항  제 1 5 5 호

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어 류 등 양 식 어 업

어
업
권
자

주   소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176번지

성   명 류  웅  대 외 1 명

주민등록번호 4 6 0 5 0 8 - 1 * * * * * *

어업면허 기간 2 0 1 0 . 7 . 3 0 .～ 2 0 1 9 . 1 1 .  4 .

어장위치와 구역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리 지선

처분 내역 어 업 면 허 (2 . 0 h a )

처 분 년 월 일 2 0 1 0 .  8 .  2 .

포항시 공고 제 2010-745호

    수산업법시행령 제21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양

식어업권 포기 및 어업면허 처분된 어업권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년  8월 2일

◦ 공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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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류 등 양 식 어 업

어
업
권
자

주   소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176번지

성   명 류 웅 대 외 1 명

주민등록번호 4 6 0 5 0 8 - 1 * * * * * *

어업면허기간 2 0 0 9 .  1 1 . 0 5 .～ 2 0 1 9 .  1 1 .  0 4 .

어장위치와 구역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리 지선

처분 내역 어 업 권  포 기  ( 2 . 0 h a )

처분 년 월 일 2 0 1 0 .  8 .  2 .

면허번호 포 항  제 1 5 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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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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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업
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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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4 6 0 5 0 8 - 1 * * * * * *

어업면허 기간 2 0 1 0 . 7 . 3 0 .～ 2 0 1 9 . 1 1 .  4 .

어장위치와 구역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리 지선

처분 내역 어 업 면 허 (2 . 0 h a )

처 분 년 월 일 2 0 1 0 .  8 .  2 .

포항시 공고 제 2010-745호

    수산업법시행령 제21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양

식어업권 포기 및 어업면허 처분된 어업권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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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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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위치 도로지번 지정면적(㎡) 도로길이(m)
도로너비(m)

(평균값)
지정일자 비고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천리 

949 
949 18.0 15.66 1.15 2010.07.28

포항시 북구청 공고 제 2010 - 178 호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

로 그 위치를 지정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항시 북구청장

2010. 7. 28       

     1. 건명 : 도로의 지정

     2. 도로의 위치지정내용

      

     3. 도면 : 북구청 건축지적과 비치

                 

문의처 : 건축과(054-240-7484) 


